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12. 31.>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47조의13제2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해당 인증

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추가로 표

시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단체로 인증받은 경우에

는 단체명)을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받은 경우로서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할 수 있다.

2) 전화번호: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

화번호를 표시한다.

3) 사업장 소재지: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한다.

4) 인증번호: 해당 사업자의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5) 생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

법에 따라 표시한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

살아 있는 가축으로 거래하는 경우, 인증품을 포장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

나. 공급하는 자의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명칭

다.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일

3.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하는 방법

가.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

판 또는 푯말에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나. 가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품이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판매구역 등을 구분해야 한다.

4. 그 밖의 표시사항

무공해,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정보의 표시방법 및 세부 표시사항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